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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목재합법성 표준지침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칠레 표준지침 주요내용 비고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조림지] Decree Law 701에 따른 벌채허가서

- [원시림] Law No.20.283에 따른 자유운송가이드(Free Transit Guide)

- Works Execution notice(스페인어명 : AVISO DE EJECUCION DE 

RAENAS)

 * 국가임업청(CONAF)에서 발급

견본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것으로서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CERTFOR 인증서

 * Chile Forest Certification Corporation(CERTFOR)

CERTFOR-PEFC

견본1~5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

하는 것으로서 산림

-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와 

상호 인정하는 수출국의 자체 산림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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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과의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무역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

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

(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

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운송허가서(guías de libre tránsito)

 * 국가임업청(CONAF)에서 발급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한국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별 목재합법성 판단 

표준가이드 템플릿에 해당서류의 발급 기관 

및 서식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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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e Law 701에 따른 벌채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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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e Law 701에 따른 벌채허가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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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 Execution No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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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 Execution Notice 번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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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FOR-PEFC 인증서 견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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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FOR-PEFC 인증서 견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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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FOR-PEFC 인증서 견본3]



- 10 -

[CERTFOR-PEFC 인증서 견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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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FOR-PEFC 인증서 견본5]



- 12 -

[운송허가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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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목재합법성 관리체계

(참고자료)

 칠레의 합법 벌채에 관한 개괄

• 칠레의 산림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부처나 기관은 무엇입니까?

 - 칠레의 산림 관련 제도적 틀은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칠레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는 칠레의 농업 및 임업 활동을 증진시키고, 조율하며, 

해당 산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몇 개의 기관이 농업부 

산하에 있으며, 그 중 임산업 부문을 전담하는 두 개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칠레임업연구소 (INFOR)는 칠레 농업부 산하에 있는 기술 연구소입니다. 칠레

임업연구소 (INFOR)는 “산림 자원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창조 및 이전, 제품 개발, 관련 서비스 제공,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임업 부문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가임업청(CONAF)은 “산림환경법 입법 및 관리, 식생 자원 보호 및 ‘야생 

지대 보호를 위한 국가 시스템’을 통한 생물 다양성 보존을 통해 원시림, 

건생 식물, 및 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의 임무”를 띠며, 일련의 법제를 통해 

임산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과 규제의 

적용을 통한 산림 통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규제

에는 칠레의 일반 벌채를 규제하는 최고법령 제4.363호 (Supreme Decree 

N° 4.363),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에 관한 법 (Law N° 20.283, 2008년 

제정), 산림 개발에 관한 시행령 제701호 (Decree Law N° 701, 1974년 제정), 

칠레 이깔나무(피츠로야속)와 칠레 소나무를 각각 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최고

법령 제490호 (Supreme Decrees N° 490, 1976년 제정) 와 제 43호 (N° 43, 

1990년 제정), 특정 수종에 대해 특별 보호 지위를 부여한 시행령 제13호 

(Decree N° 13, 1995년 제정) 등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기존 칠레 표준지침(’19)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23) 내용을 추가한

자료로서, 해당국과 거래 및 통관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당국과의 추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용이 추가·수정될 예정이오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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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수종의 개발 및 활용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임업청은 생산 및 개발 

활동과 관련된 산림 자원과 환경의 활용, 보존 및 보호에 관한 법적, 기술적 

표준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관한 행정적, 제도적 권한이 없는 여타 기관들도 “합법벌채지침 

(Timber Legality Guidance)”에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National Customs Service)은 관세법 1조 법적 명령 제30/05호

(Statutory Decree N° 30/05)와 관세 기본법 법적 명령 제329/79호(Statutory 

Decree N° 329/79)를 따르며,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공공 자치

기관입니다. 관세청은 법률에 의한 기타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칠레의 해변, 국경, 공항을 따라 이동하는 물건을 통제하며, 법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및 기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국경관리 업무에 참여하고, 국경 간 

교통량 통계를 작성합니다.

 - 검찰청(Public Prosecutor’s Office)은 헌법이 정한 자치 기구로서, 범죄에 해

당하는 사실을 조사하고 해당 사건을 독립된 관할 형법 재판소에 회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칠레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됩니까? (국유림, 사유림 등)

   원시 식생 자원 대장(Native Vegetation Resources Cadastre)1)의 최신발간

자료에 따르면, 칠레는 1,750만㏊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1,430만

㏊가 원시림이며, 300만㏊가 산림 조성지이고 20만㏊가 혼합림입니다. 

   원시림은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 관련 법(Law N° 20.283, 2008에 제정)에 

“천연 갱신 또는 하목식재를 통해 생겨난 원시 수종 또는 자생 수종으로 

구성된 산림이며, 본래 분포 지역에서는 동일 수종이 존재하며, 우발적이며 

무작위로 외래종이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산림”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원시식생자원대장 2016년 1월 발행, 국가임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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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원시 수종이나 자생 수종은 농업부의 최고법령 제68호 (Supreme 

Decree N° 68, 2009년 제정)에 의해 지정됩니다.

   토지 보유권에 관해서는, 산림의 30%만이 ‘야생 지대 보호를 위한 국가 시

스템 (SNASPE, 스페인어 약자)’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NAPSPE는 법률 

제18.362호 (Law 18.362, 1984년 제정)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공원, 보호지대 

및 천연 기념물 등 국가가 지정한 보호 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관리

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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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내에서 벌채 및 목재 수출을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칠레의 임업 부문에는 강력한 제도적 틀이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법적 제도를 

통해 벌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산림개발시행령 (Decree Law 701, 1974년 제정)은 

산림 개발을 규제하며,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법 (Law No. 20.283)은 원시림의 

회복과 산림에 대한 개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적 제도는 칠레의 산림 

개발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요건을 수립하며, 해당 법과 규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부과합니다.

벌채 및 목재 수출의 승인 또는 규제

법령명 담당부처 발행연도 설명 링크

최고법령제4.363호
(Supreme Decree 

N°4.363)
없음 1931 일반적 벌채 규제

http://www.leychile.cl/N 
avegar?idNorma=19422

시행령제701호 
(Decree Law N° 

701)
농업부 1974

산림 개발 시행령. 산림 조성에 
관한 규제 및 인센티브 설정

http://www.conaf.cl/wp- 
content/files_mf/146524 

0427NormativaForestal. pdf

최고법령제259호
(Supreme Decree 

N° 259)
농업부 1980

산림개발시행령 ( Decree 
Law N° 701)의 시행을 위한 

기술적 규제

http://www.leychile.cl/N 
avegar?idNorma=11624

최고법령제193호 
(Supreme Decree 

N° 193)
농업부 1998

산림개발시행령 (Decree Law 
N°701)의 시행을 위한 일반적 

규제 

http://www.leychile.cl/N 
avegar?idNorma=125009

원시림회복 및 산림 
개발 법

(Law N° 20.283)
없음 2008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 관련 
법

http://www.leychile.cl/N 
avegar?idNorma=274894

최고법령제93호 
(Supreme Decree 

N° 93)
농업부 2009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 관련 
법(Law N°20.283)의 시행을 

위한 일반적 규제

http://www.leychile.cl/N 
avegar?idNorma=100686

5

최고법령제82호° 
(Supreme Decree 

N° 82)
농업부 2011

토양, 물 및 습지 보호를 위
한 규제

http://www.leychile.cl/N 
avegar?idNorma=102294

3

시행령제30/05호 
(Decree with Force 
of LawN°30/05)

재정부 2005
관세법의 재정최고법령 N° 
213 (SD N° 213 )의 통합, 

조율, 조직된 텍스트를 승인함.

https://www.leychile.cl/ 
Navegar?idNorma=2389 

19&idParte=

http://www.leychile.cl/N
http://www.conaf.cl/wp-
http://www.leychile.cl/N
http://www.leychile.cl/N
http://www.leychile.cl/N
http://www.leychile.cl/N
http://www.leychile.cl/N
http://www.leychile.cl/


- 5 -

공원 또는 보호 구역 등의 특정 지역 내의 벌채 금지

법령명 담당부처 발행연도 설명 링크

최고법령제113호(Sup
reme Decree N° 

113)
농업부 1965

아라우코현 카녜테이 
나우엘부타 국립 공원 내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01

최고법령제403호 
(Supreme Decree  

N° 403)
농업부 1965

오소르노 콘타코강변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62

최고법령제552호 
(Supreme Decree 

N° 552)
농업부 1967

산티아고 마이포현 파이네 
국유림 내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80

최고법령제629호  
(Supreme Decree 

N° 629)
농업부 1967

카우틴 현 테무코 쿤코 
국유림 내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81

최고법령제572호 
(Supreme Decree 

N° 572)
농업부 1968

코킴보 주 일라펠 로스빌로스 
국유림 내 벌채 금지

http://www.conaf.cl/cms/ 
editorweb/transparencia/ 
marco_normativo/Dto-

572-1968.pdf

최고법령제8호 
(Supreme Decree 

N° 8)
농업부 1968

산티아고 시 동쪽 산간지역 
국유림 내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00

최고법령제427호 
(Supreme Decree 

N° 427)
농업부 1968

산티아고 멜리필라 국유림 내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63

최고법령제428호 
(Supreme Decree 

N° 428)
농업부 1968

푸예우에 국제도로 반경 
100미터 내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64

최고법령제221호 
(Supreme Decree 

N° 221)
농업부 1969

오발레 페나스 라비네(Peñas 
Ravine)를 형성하는 국유지 

내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02

최고법령제106호 
(Supreme Decree 

N° 106)
농업부 1970

산티아고 푸엔테 알토 피르케 
국유림 내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17504

최고법령제147호 
(Supreme Decree 

N° 147)
농업부 1971

브런즈윅 반도 파릴라 라군 
(Parrillar Lagoon)의 유역에 
있는 토지를 숲으로 지정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71

최고법령제82호 
(Supreme Decree 

N° 82)
농업부 1974

산티아고 안데스 산 국유지 
내 벌채 및 관목 제거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253495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conaf.cl/cms/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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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담당부처 발행연도 설명 링크

최고법령제295호 
(Supreme Decree 

N° 295)
농업부 1974

누블레와 비오비오 안데스 산 
국유지 내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76

최고법령제237호 
(Supreme Decree 

N° 237)
농업부 1974

치얀에서 케욘 사이 도로 반
경 100미터 내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48487

최고법령제146호 
146(Supreme Decree 

N° 146)
농업부 1974

아이센 현 국유지 내 벌채 및 
관목 제거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19175

최고법령제249호 
(Supreme Decree 

N° 249)
농업부 1974

마가야네스 국유지 내 식생 
제거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74

최고법령제353호 
(Supreme Decree 

N° 353)
농업부 1975

발파라이소부터 아르헨티나 
(멘도사)간 국제 국도 양쪽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77

최고법령제6호 
(Supreme Decree 

N° 6)
농업부 1975

발파라이소 카사블랑카 국도 
주변 벌채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799

최고법령제438호 
(Supreme Decree 

N° 438)
농업부 1976

산티아고와 발파라이소 내 국
유지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78

최고법령제255호 
(Supreme Decree 

N° 255)
농업부 1976

클라로강 (콜차과) 주변을 보
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
역의 벌채 및 관목 제거 규제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75

최고법령제46호 
(Supreme Decree 

N° 46)
농업부 1976

산클레멘테 빌체스 여행자 보
호 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
의 벌채 및 관목 제거 규제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65

최고법령제55호 
(Supreme Decree 

N° 55)
농업부 1976

비추켄호 보호 구역을 지정하
고, 이 지역의 벌채 및 관목 

제거 규제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68

최고법령제211호 
(Supreme Decree 

N° 211)
농업부 1976

마울레주 리나레스현 내 
“Robles del Maule“보호 지

역 지정.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48489

최고법령제40호 
(Supreme Decree 

N° 40)
농업부 1976

발디비아 Chaihuin – 
Hueicolla의 해변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24626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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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담당부처 발행연도 설명 링크

최고법령제54호 
(Supreme Decree 

N° 54)
농업부 1976

칠로에 섬 이슬라 그란데 내 
보호 구역 생성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6902

최고법령제449호 
(Supreme Decree 

N° 449)
농업부 1977

아라우카니아주 카우틴현 
“비야리카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79

최고법령제67호
(Supreme Decree 

N° 67)
농업부 1978

아라우카니아주 마예코 현 
벨라비스타 산림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

http://www.conaf.cl/cms/ 
editorweb/transparencia/ 
marco_normativo/Dto-

67-1978.pdf
최고법령제82호 
(Supreme Decree 

N° 82)
농업부 1979

니누에 지역 프랫(Prat)의 
생가 주변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69

최고법령제67호 
(Supreme Decree 

N° 67)
농업부 1979

아라우코 현 “이슬라 
모차”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48486

최고법령제248호    
( Supreme Decree 

N° 248)
농업부 1981

마울레 주 국유지 내 보호 
구역 지정 및 해당 

지역에서의 식생 제거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73

최고법령제92호 
(Supreme Decree 

N° 92)
농업부 1983

오히긴스 주 국유지 내 보호 
구역 지정 및 해당 

지역에서의 식생 제거 금지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7870

최고법령제82호 
(Supreme Decree 

N° 82)
농업부 2011

토양, 물 및 습지 보호를 
위한 규제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022943

특수 목재의 벌채 또는 수출 금지 혹은 규제

법령명 담당부처 발행연도 설명 링크

최고법령제490호
(Supreme Decree 

N° 490)
농업부 1977

칠레 이깔나무(피츠로야속)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http://www.leychile.cl/N 
avegar?idNorma=147731

최고법령제43호  
(Supreme Decree 

N° 43)
농업부 1990

칠레 소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http://www.leychile.cl/N 
avegar?idNorma=8102

최고법령제13호 
(Supreme Decree 

N° 13)
농업부 1995

고모르테가케울레(Gomortega 
keule), 삐따오(Pitao), 남부 

도토리나무 (Belloto del Sur), 
북부도토리나무(Belloto del 
Norte), 낙엽수(Nothofagus 
alessandrii)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http://www.leychile.cl/N 
avegar?idNorma=19643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conaf.cl/cms/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
http://www.leychile.cl/N
http://www.leychile.c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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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벌채를 위한 로열티, 임목가, 또는 기타 사용료 등의 지불 

법령명 담당부처 발행연도 설명 링크

최고법령제66호 
(Supreme Decree 

N° 66)
농업부 1992

국가임업청 (National 
Forestry Corporation)이 실시
하는 절차 및 조사 허용. 벌
채 승인 혹은 산림 관리 계획
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대한 

보너스 지급

https://www.leychile.cl/N 
avegar?idNorma=93345

원주민 개인 및 원주민 집단에 대해 목재가 벌채가 되는 장소의 사용권 및 토지 

소유권 제공 

법령명 담당부처 발행연도 설명 링크

원주민공동체의 발전, 
증진 및 보호법(Law 

N° 19,253)
없음 2008

국익에 기반한 원주민 토지는 
해당 법령의 수호를 통해 이
익을 얻을 것이며, 이 지역은 
원주민 공동체나 원주민 개
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기, 
압류, 세금 징수 또는 불법 
소유가 불허됨. 그러나 국립
원주민개발조합(CONADI)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세금 

징수는 허용됨. 

https://www.leychile.cl/ 
Navegar?idNorma=3062 0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운송, 수출, 수입 또는 환적 금지 혹은 규제

법령명 담당부처 발행연도 설명 링크

시행령제873호 
(Decree Law N° 

873)
외무부 197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CITES) 승인. CITES 부속서에 
기재된 종의 수출, 수입, 

재수출 규제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99552

최고법령제141호   
(Supreme Decree 

N° 141)
외무부 197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CITES) 승인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88514

http://www.leychile.cl/N
http://www.leychile.cl/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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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령제490호  
(Supreme Decree 

N° 490)
농업부 1977

칠레 이깔나무 (피츠로야속)
을 천연 기념물로 지정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47731

원시림회복 및 산림
개발법

(Law N° 20.283)
없음 2008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에 
관한 법령. 원시림 및 건생 

식물 벌채 규제 및 지속 가능
한 관리 장려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274894

CITES 적용법
(Law N° 20.962)

없음 201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CITES) 적용

https://www.leychile.cl/N 
avegar?idNorma=109671 

4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소유, 구매, 판매 또는 가공 규제

법령명 담당부처 발행연도 설명 링크

최고법령제490호 
(Supreme Decree 

N° 490)
농업부 1977

칠레 이깔나무 (피츠로야속)
을 천연 기념물로 지정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47731

원시림회복 및 산림
개발법

(Law N° 20.283)
없음 2008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에 
관한 법령.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274894

CITES 적용법
(Law N° 20.962)

없음 201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CITES) 적용

https://www.leychile.cl/N 
avegar?idNorma=109671

4

그 밖의 합법 벌채 또는 목재 혹은 목재 제품 수출을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

법령명 담당부처 발행연도 설명 링크

시행령제701호 
(Decree Law N° 

701)
농업부 1974

칠레 내 산림 조성 규제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산림개

발시행령

http://www.conaf.cl/wp- 
content/files_mf/1465240 
427NormativaForestal.pdf

최고법령제490호 
(Supreme Decree 

N° 490)
농업부 1977

칠레 이깔나무 (피츠로야속)
을 천연 기념물로 지정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147731

원시림회복 및 산림
개발법

(Law N° 20.283)
없음 2008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에 
관한 법령. 

http://www.leychile.cl/Na 
vegar?idNorma=274894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
http://www.leychile.cl/Na
http://www.leychile.cl/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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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의 벌채 금지법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벌채 및 목재 수출을 승인하거나 규제하는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형의 원시림을 벌채하거나, 임업에 우선적으로 적합한 토양에서의 산림 조성 

(1974년 제정된 시행령 제701호에 정의)을 위해서는 벌채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국가임업청 (CONAF)이 승인한 관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산림의 소유

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산림 개발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즉, 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 관리 당국에 제출한 후 당국이 이를 승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채로 벌채가 이루어지거나, 관리 계획과 다른 사양으로 

(예를 들어, 다른 지역, 다른 종의 벌채 또는 더 큰 규모의 벌채) 벌채가 수행될 경우, 

“무허가 벌채” 또는 불법 벌채가 됩니다.

무허가 벌채가 진행된 경우, 해당 목재 제품 상품 가치의 두 배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만일 해당 제품이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 비례적으로 벌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보호수종의 경우, 벌채된 목재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록 국가임업청(CONAF)에서 불법 벌채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벌채량을 

측정하지만, 지역경찰법원 (Local Police Court)이 벌금을 부과합니다. 

수출과 관련된 문서와 요건은 관세법전서(Compendium of Customs Regulations) (관

세청의 2006년 결의안 제1300호 (Resolution N° 1300))에 상응하는 관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상품 수출업자는 요구되는 모든 정보ii를 담고 있는 단일 수출 문서-가공 수락문서

(Documento Único de Salida – Aceptación a Trámite- DUS –AT) 를 관세사를 통해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세사에 대한 위임장과 배송 안내서 또는 

지시서, 운송 및 화물 문서, 송장 사본 및 관세법전서 부속서 40에 명시된 필요한 

서명 및/또는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선 인도 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넘지 

않는 상품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배송 업자나 수출 업자의 이름, 주소, 지방, 우편 번호, 적하항, 운송 수단, 원산지 코드, 하역항, 목적지 국
가, 운송 회사 이름, 발행인 이름, 선박 이름, 항해 번호, 허가증, 상품 부피, 본선인도가격, 관세 코드, 제품 설
명, 총중량, 컨테이너 타입 및 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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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이나 보호 구역 등의 특정 지역에서의 목재 벌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립공원 및 천연 기념물 내의 벌채는 금지되어 있지만, 국가임업청(CONAF)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제한된 조건에서 국가가 지정한 보호구역 내의 벌채는 허용됩니다. 

부서지기 쉬운 토양, 높은 경사, 빙하 또는 시냇가의 개발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특정 지형 조건 및/또는 벌채되는 산림의 형태 (원시림인지 

조림인지 여부)에 따라 벌채의 허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요구사항이 해당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31년 제정된 시행령 제4.363호 (Decree 4.363/1931)의 21조에 따르면 이 

법의 5조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불법벌채죄”로 검찰청에서 기소

하고 관할 형법 재판소로 회부됩니다.

산림법 21조에는 불법 벌채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법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벌채된 나무 및 관목이 동일 법 5조의 사양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1. 언덕에서 시작된 샘물 위 400미터 이내에 있는 원시림 및 관목과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계획이 끝나는 부분까지의 해변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있는 원시림 및 관목

2. 관개되지 않은 평지에서 시작한 샘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있는 나무

3. 경사가 45% 이상인 경사면 위의 원시림 및 관목 \

시행령 제701호 (Decree Law No. 701, 1974년 제정)에 의거 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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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수종의 목재 벌채 및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일부 수종의 경우 특별한 보호 지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칠레 이깔나무 (피츠로

야속)나 칠레 소나무의 경우 각각 최고법령 제490호 (Supreme Decree s N° 490, 

1976년 제정) 및 최고법령 제43호 (Supreme Decree N° 43, 1990년 제정)에 의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종에 대한 벌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 전역에 걸쳐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임업청 (CONAF)의 명시적 승인 하에, 

벌채 작업이 적법하게 허가받은 과학 연구를 위해 수행되는 경우, 용지가 공공 

건설작업에 사용되는 경우, 국가 안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수종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 국가 기관의 산림관리계획 수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수종의 벌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해당 

지역경찰법원 (Local Police Court)에 회부됩니다. 고모르테가케울레(Gomortega 

keule), 삐따오(Pitao) , 남부 도토리나무 (Belloto del Sur), 북부도토리나무(Belloto 

del Norte), 낙엽수(Nothofagus alessandrii)는 또한 시행령 제13호(Decree N° 13, 

1995년 제정)에 의거하여 특별보호지위를 가지며, 국가임업청 (CONAF)의 명시적인 

승인, 권한 부여 및 허가가 없는 한 이 수종에 대한 벌채 및 파괴가 금지되어 있습

니다. 

칠레 이깔나무 (피츠로야속) 고목의 벌채는 국가임업청(CONAF)이 발행한 “고목벌채

관리계획”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재는 CITES의 

부속서에 기재된 수종이므로 해당 제품의 상품화는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라벨은 칠레 이깔나무 (피츠로야속) 고목 제품에만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

품에는 모든 생산자의 고유 식별 기호를 부착하며 망치로 도장을 찍습니다. 

• 목재 벌채를 위한 로열티, 임목가, 또는 기타 사용료 등의 지불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산림 보조금 지급, 벌채 및 산림 사용에 관한 관리 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국가임업청 (National Forestry Corporation)이 수행하는 절차 및 조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수수료의 액수는 작업의 종류 및 작업이 행해지는 지역

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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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민 개인이나 원주민 집단에 대해 목재가 벌채가 되는 장소의 사용권 제공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원주민공동체의 발전, 증진 및 보호법(Law N° 19,253)은 원주민 개인이나 원주민 

공동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립원주민개발조합 (CONADI)의 허가 없이 산림의 유기, 

압류 및 세금 징수 및 불법 소유를 금지하는 원주민 토지 보호 기준을 담고 있습

니다. 또한, 산림 작업을 위해서는 칠레가 당사자인 국제 협약도 준수해야 합니다. 

칠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1989년 “독립 국가의 원주민 및 부족민에 관한 협약 

제169호 (Convention N°169)”의 당사자입니다. 이 협약의 6조 1항의 a) 와 2항에서 

사전 협의의 권리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의 2008년 최고법령 제236호 

(Supreme Decree N° 236)가 해당 협약을 공표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발전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의 2013년 제정된 최고법령 제66호 

(Supreme Decree Nº 66)는 위에 언급된 협의 절차를 승인하며, 사회발전부의 

전신인 기획부 (MIDEPLAN, 스페인어 약자임)의 2009년 제정된 최고법령 제124호 

(Supreme Decree N° 124)의 특정 조항을 무효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칠레는 생물다양성협약 (CBD)을 비준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환경에 대한 교육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현지내-현지외 식물 종 보호 및 

이들의 지속 가능한 사용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것은 1995년에 공포한 외무부의 

시행령 제1963호 (Decree N° 1963) 를 통한 국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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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운송, 수출, 수입 또는 환적 금지 혹은 규제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원시림의 최초 산물은 자연 조건 하에서 자란 기존 원시림에서 직접 나온 산물 또는 

첫 번째 가공의 결과물입니다. 주요 원시림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지용재 및 제재목 

  - 지주목, 말뚝, 지표 및 코드 

  - 껍질이 있거나 껍질이 없는 나무 조각 

  - 용재 (토대, 판자, 널빤지, 초목 또는 내벽, 반원통, 지붕널 및 마룻장) 

  - 장작 

  - 철도 침목 

이러한 제품을 수출하기 전,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위험분석을 기반으로 

제품을 사전 관리합니다.  

  1.- 물리적 조사 

  2.- 문서 조사 

  3.- 표본 식별 및 CITES 부속서에 포함 여부 확인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다는 전제하에, 관세청은 수출될 원시림의 최초 산물이 최고

법령 제93호 (Supreme Decree N° 93, 2008년 제정)의 32조 및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에 관한 법 (Law N° 20.283)의 58조에 명시된 대로 권한 있는 기관 (국가임업

청)이 승인한 벌채의 결과물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을 세관에 신고할 때 내부 감독 

수단으로써 자유유통양식 (일차양식, 이차양식)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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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합법 벌채 또는 목재 혹은 목재 제품 수출을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국내법 또는 국제 협약에 따라, 칠레는 특정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제품들 중에는 인류학적 제품, 고고학적 제품, 

전통적 제품, 역사적 제품 및 고생물학적 제품 및 품목, 칠레 소나무 및 항정신성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TES에 의해 무역이 규제되는 제품의 수출은 금지되거나 수출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CITES 부속서 I, II 와 III에 기재된 제품의 경우 수출 허가증이 필요하며, 

산림 식물군의 경우, 국가임업청(CONAF)이 허가증을 발행하며, 비산림종과 동물군의 

경우 농축산청 (SAG)이 허가증을 발행합니다. 

수출과 관련된 문서와 요건은 관세법전서(Compendium of Customs Regulations) 

(관세청의 2006년 결의안 제1300호 (Resolution N° 1300))에 상응하는 관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소유, 구매, 판매 또는 가공을 규제하는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원시림으로부터 나온 최초 산물은 국가임업청 (CONAF)이 발행한 “자유 수송 가

이드” (수송 노트)가 필요합니다. (2008년 제정된 시행령 제93호 (Decree 93)의 32조 

및 그 이하 조항과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에 관한 법 (Law N° 20.283)의 일반 

규정 58조 참조). 이 시행령의 35조에 따르면, 원시림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자유 

수송 노트를 사용하여 수송을 위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 수송 

노트는 국가임업청 (CONAF)의 조사자 및/또는 경찰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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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벌채부터 수출까지 각 단계의 담당 기관 및 부처를 포함한 법률적 요구사

항을 보여주십시오. 

위의 도표는 “기술 분석서” (또는 “관리 계획”), 재고 검증, “자유 수송 양식” 

및 체크 포인트 등과 같은 각각의 관리 체계를 포함한 국유림 내 산림 제품에 대한 

운송이나 이동에 관한 모든 절차를 나타냅니다. 

칠레의 산림법은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강조합니다. 주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 및 식민지부 (Ministry of Territories and Colonization)의 산림법 제

4.363호 (Forest Act N° 4.363, 1931년 제정), 원시림 및 오염된 토양 회복 및 산림 

개발과 관련된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에 관한 법 (Law 20.283, 2008년 제정)’, 

임업에 우선적으로 적합한 용지 및 오염된 용지에서의 활동 규제 및 조림 장려에 

관한 시행령 제701호 (Decree Law N° 701, 1974년 제정), 원시림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는 환경프레임워크법 제19.300호 (Environmental Framework Law 

N°19.300) 등이 있습니다. 

재고조사
소유주: 조사요청
국가임업청: 확인 및 라벨작업
(브랜드)

원산지
토지소유주: 기술분석 신청
국가임업청: 승인 및 거절

생산자: GLT 배송
소유주: GLT 요청
국가임업청: GLT 발행

재고-D.O.
(생산자 현재계정)

저장센터-재고조사
소유주: 조사 및 수확 요청
국가임업청: 확인 및 라벨작업(브랜드)

GLT 배출거래
소유주: GLT 요청
국가임업청: GLT 발행

원산지별 실제 재고
(현재 계정 저장 센터)

현재 계정 공제 무역업자

도로 통제
트럭운송회사: GLT요청
국가임업청, 세무청, 경찰: 감독 및 승인

공제 생산자

도로 통제
트럭운송회사: 통제포인트 통과
국가임업청, 세무청, 경찰: 감독 및 승인 최종 소비자 또는 선적항

국가임업청, 세무청: 최종양도 또는 이력추적가능성 
                   증명서 발행, 선적승인증명서 발행

판매 및/또는 
수출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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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이 분야의 기술 행정 당국으로서 국가임업청 (CONAF, 스페인어 약자)이 집행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일환입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 당국은 벌금이나 기타 

행정적 조치를 통해 법을 집행합니다. 기타 행정적 조치에는 사법재판소가 집행 

과정을 다룰 수 있는 단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CITES에 의해 보호되는 종의 통제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수종 및 CITES에 의해 보호되는 수종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

으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모든 수종의 반출과 CITES 협약의 부속서에 기재된 

모든 수종의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수종의 표본의 

경우 과학적 목적으로 국가임업청 (CONAF)이 사전 승인하고 CITES 수출 허가서를 

발행한 경우 수출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밀수죄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한 서류에 거짓 데이터가 있을 경우, 관세법 169조에 

명시된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밀반입/밀반출 죄로 알려진 관세법 168조 2항에 명시된 죄에 따르면 수출입이 금지

된 모든 물건의 국내 반입 및 반출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16년 CITES의 적용을 위한 법(Law N° 20.962)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CITES를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통제 및 이러한 행동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를 국

내법과 통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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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허가, 자격증 제도

벌채 권한 또는 벌채 면허 

산림 벌채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임업청(CONAF)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벌채 관련 담당자가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계획의 평가 및 승

인 이후, 계획서에 나타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도표는 국가임업청 (CONAF)이 수행하는 산림 조사 절차를 요약한 것입니다. 

도표에는 임산 활동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 (시행령 제701호와 원시림법)에 따라 조림, 

원시림, 건생 식물, 고립된 나무 및 관목 벌채를 조사하는 특정 도구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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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가공 또는 무역의 권한 

원시림으로부터 나온 최초 산물은 국가임업청 (CONAF)이 발행한 “자유 수송 가

이드” (수송 노트)가 필요합니다. (2008년 제정된 시행령 제93호 (Decree 93)의 32조 

및 그 이하 조항과 원시림 회복 및 산림 개발에 관한 법 (Law N° 20.283)의 일반 

규정 58조 참조). 이 시행령의 35조에 따르면, 원시림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자유 

수송 노트를 사용하여 수송을 위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시림의 최초 산물은 자연 조건 하에서 자란 기존 원시림에서 직접 나온 산물 또는 

첫 번째 가공의 결과물입니다. 주요 원시림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지용재 및 제재목 

  - 지주목, 말뚝, 지표 및 코드

  - 껍질이 있거나 껍질이 없는 나무 조각 

  - 용재 (토대, 판자, 널빤지, 초목 또는 내벽, 반원통, 지붕널 및 마룻장) 

  - 장작 

  - 철도 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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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는 “기술 분석서” (또는 “관리 계획”), 재고 검증, “자유 수송 양

식” 및 체크 포인트 등과 같은 각각의 관리 체계를 포함한 국유림 내 산림 제품

에 대한 운송이나 이동에 관한 모든 절차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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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부당국이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 증명서 및 CITES 허가서 발행 절차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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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관련 비정부 자원

제3자 인증 

칠레 임업 부문은 1999년 ISO 14000 표준 하에서는 최초로 환경 관행들을 증진

시키기 위한 자격증 취득의 첫 발을 뗐습니다. 이 자격증은 한 기업이 산림 관리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120만 ha의 면적이 이 표준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2년 CERTFOR 직인이 개발되어 2003년 국제산림인증위원회 (PEFC)의 공인을 

받음으로 인하여 산림자격증시스템 (Forestry Certification System) 프로그램을 인증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SC)는 칠레를 국가 이니셔티브 (National Initiative)로 

공인하였으며, 2010년 국가 사무소 (National Office)로 공인하였습니다. 

현재 조림의 70%가 CERTFOR 및/또는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SC)의 직인과 함께, 

지속가능한산림경영 (SFM)의 인증을 받았으며, 전 세계 평균은 3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조림으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경영의 목적인 외래 

종 (예를 들어, 라디에이터 파인 및 유칼립투스 나무)이 있는 지역에 적용됩니다. 

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SFM)의 표준을 통해 경영주들은 자사가 관련 

이해당사자가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속가능성 관련 국제 지침에 따른 사회적, 경

제적, 환경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관리 연속성 인증

이 표준은 적재장, 목재 패널회사, 섬유소 식물, 제지 유통업자, 재제조업자, 목재 

가구, 컨테이너, 포장 및 인쇄 서비스 등과 같이 산림에서 나오는 원자재를 가공하는 

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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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증 표준을 통해 인증된 물건이 산림을 떠나 최종 가공제품이 되어 최종 소비

자를 만날 때까지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직인이 찍힌 채로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제조를 담당하는 

모든 기업은 인증 절차를 통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되는 지속가능한 

원자재의 이력 추적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62개의 기업이 CERETFOR/국제산림인증위원회 (PEFC)의 관리 연속성 인증을 

받았으며, 142개의 기업이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SC)의 직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10월까지 1,586,796㏊의 면적이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SC)의 직인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http://www.corma.cl/medioambiente/sustentabilidad-ambiental/certificacion-de- 

manejo-forestal-sustentable를 참조하십시오.

2016년 10월까지 1,926,997㏊의 면적이 CERTFOR (칠레의 산림인증협의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http://www.certfor.org/certfor.php?id=3&idrel=31#contenido를 참조하십시오.

국제산림인증협의회 (PEFC)의 관리연속성에 따르면 통제된 소스에서 나온 모든 

목재는 실사시스템 (Due Diligence System)을 실행해야 합니다. 

CERTFOR는 2002년 탄생한 비영리 국내 시스템으로서, 칠레 재단으로부터의 공공 

기금 및 생산발전조합 (CORFO, 스페인어 약자)과 칠레임업연구소 (Forestry 

National Institute)의 지원을 받습니다. 2004년 CERTFOR는 전세계 최대 산림인증기

관인 국제산림인증협의회가 승인한 국제 인증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조림과 

원시림에 대한 관리 연속성 및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인증을 포함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누리집 : http://oirs.conaf.cl/ 

이메일 : consulta.oirs@conaf.cl

http://www.corma.cl/medioambiente/sustentabilidad-ambiental/certificacion-de-
http://www.certfor.org/certfor.php?id=3&idrel=31&contenido
http://oirs.conaf.cl/
mailto:consulta.oirs@cona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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